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9,776,323 12,593,290

일반회계 372,183,696 11,165,511

특별회계 47,592,627 1,427,779

공기업특별회계 24,117,992 723,54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941,379 508,24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176,613 215,298

기타특별회계 23,474,635 704,239

주택사업특별회계 375,226 11,257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53,558 13,60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37,092 49,113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864,276 25,928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438,079 43,14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848,105 25,443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11,002,350 330,07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448,277 73,44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42,350 76,271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175,014 35,250

기반시설특별회계 690,308 20,709

제  2 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25,19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자산및물품취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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